


2017년 12월 19일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세제개혁법안이 통과되어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2017년 12월 19일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세제개혁법안이 통과되어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하고 나면 2018년부터 새로운 세제가 적용됩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하고 나면 2018년부터 새로운 세제가 적용됩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소득세율 구간이 현행 10, 15, 25, 28, 33, 35, 39.6% 에서 10, 12, 22, 24, 32, 35, 37% 로 개인소득세율 구간이 현행 10, 15, 25, 28, 33, 35, 39.6% 에서 10, 12, 22, 24, 32, 35, 37% 로 

낮춰집니다. 표준 공제액은 현행 $6,350에서 개인일 경우 $12,000 (부부일 경우 현행 $12,700에서 낮춰집니다. 표준 공제액은 현행 $6,350에서 개인일 경우 $12,000 (부부일 경우 현행 $12,700에서 

$24,000) 으로 증가됩니다. 인적공제(현행 $4,050)는 폐지되었습니다.$24,000) 으로 증가됩니다. 인적공제(현행 $4,050)는 폐지되었습니다.

항목별 공제 중 모기지 이자 공제 한도는 현행 $1,000,000에서 $750,000로 낮춰집니다.항목별 공제 중 모기지 이자 공제 한도는 현행 $1,000,000에서 $750,000로 낮춰집니다.

신규 모기지융자에만 해당되고, 기존의 모기지 융자는 영향 없습니다.신규 모기지융자에만 해당되고, 기존의 모기지 융자는 영향 없습니다.

Home Equity Loan 공제는 폐지되었습니다.Home Equity Loan 공제는 폐지되었습니다.

의료비용이 납세자 AGI의 7.5% 이상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의료비용이 납세자 AGI의 7.5% 이상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면세 한도가 개인 $10,980,000 으로 2배 증가하였습니다.상속세 면세 한도가 개인 $10,980,000 으로 2배 증가하였습니다.

주정부에 내는 소득세와 재산세 대한 공제는 합산해서 $10,000로 축소되었습니다.주정부에 내는 소득세와 재산세 대한 공제는 합산해서 $10,000로 축소되었습니다.

주정부에 2018년 1월 15일까지 예납하는 2017년 소득세와 2018년 4월 10일까지 (LA County 경우) 주정부에 2018년 1월 15일까지 예납하는 2017년 소득세와 2018년 4월 10일까지 (LA County 경우) 

납부하시는 주정부 재산세를 2017년 연말까지 납부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납부하시는 주정부 재산세를 2017년 연말까지 납부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Child Tax Credit이 현행 $1,000에서 $2,000으로 증가되며 $1,400까지 환불 가능합니다.Child Tax Credit이 현행 $1,000에서 $2,000으로 증가되며 $1,400까지 환불 가능합니다.

오바마케어 의무가입은 2019년부터 폐지됩니다.오바마케어 의무가입은 2019년부터 폐지됩니다.

법인세율이 현행 35%에서 21%로 낮춰집니다.법인세율이 현행 35%에서 21%로 낮춰집니다.

법인 최저한세(AMT)가 폐지됩니다.법인 최저한세(AMT)가 폐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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